






제 조 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에 해

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

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․ ․

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

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

연 퇴임된다

생략

제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생략① ～ ④

제 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
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

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

원장이 결정한다

제 조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① 안건 심사

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

있다 단서신설

생략②

제 조 위원의 퇴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학생이 휴학전학․ ․ 졸업퇴․

학

현행과 같음

제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현행과 같음① ～ ④

제 조 의사 등의 정족수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

제 조소위원회의 설치 ①

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

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

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

한다

현행과 같음②






